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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� 남성� ‘영아육아휴가’� 의무화를
남성� ‘육아�참여�경험’� 확장의�디딤돌로!

남성에게 30일간 유급 ‘영아육아휴가’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성식의원의 

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』에 대해, 한국여

성민우회는 남성의 영아보육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.

현재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할 수 

있으나 남성 육아휴직비율은 전체 육아휴직자 중 1.4%(502명, 2009년)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육

아휴직은 여성의 전유물로만 존재하고 있다. 또한 현재 남성의 출산휴가는 3일, 무급으로만 시

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출산과 영아 보육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기회는 제도적으로 보장되

어 있지 않다. 양육 책임자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남성 육아참여제도의 미흡

함은 남성의 실질적 육아 참여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.

이에 여성의 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통상급여를 보장한 30일의 ‘영아육아휴가제도’는 남성의 

영아보육참여를 실질화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. 남성 ‘영아육아휴가’가 의무화 된다면, 

남성은 30일의 육아경험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으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

기대한다. 

  저출산 위기를 운운하며 각 단위에서 현재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여

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만이 생산되고 있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

육아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는 움직임을 환영하는 바이며 남성육아참여 흐

름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. 남성 ‘영아육아휴가제도’가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와 일․가정

양립을 위한 사회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가 되길 바라며 이것이 1%대에 머물고 있

는 남성의 육아휴직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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